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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 대의협 제1461-6462호

시행일자  2022.  9.  6.

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자제 안내 요청(보건복지부)

  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2. 관련근거 : 보건의료정책과-4403 “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협조요
청”(2022. 9. 2)

         3.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의 MRI, CT 관련 추석맞이 할인 등 부적절한 광
고 형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,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우리협회 소속 회원에
게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 바, 귀 
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 

○ 의료기관의 MRI, CT 등 비급여 진료내용 할인 광고 자제 요청
※관련 의료법

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‘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
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’ 금지
    -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‘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·면제 금액, 대상, 기간
이나 범위 또는 할인·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
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 하는 것’ 금지

②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3호 ‘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
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
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
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’

  



*붙임자료 : 1. 보건복지부,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.
            2. 관련 기사 및 사례 1부. 끝.

            

 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
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


